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7. 17.>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율
(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사업종류 세부내용 지원비율

1. 주민

복지

사업

가.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회관, 마을회관, 양로시설, 경로당, 아동상

담소, 아동복지관, 어린이집, 종합복지관, 장애인복

지시설의 설치 또는 영양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75/100

나. 체육사업
체육공원 등 체육 관련 시설 또는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
75/100

다. 교육문화사업 도서관 또는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의 설치 75/100

라. 그 밖의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5/100

2. 소득

증대

사업

가. 공동작업장사업

공동이용을 위한 소규모 공용 창고, 구판장의 설치,

지역대표 작물의 공동작업장 설치 또는 공동 육묘

장 퇴비시설 설치

75/100

나. 공동영농사업
농로, 농업용수로, 농업용 양수장, 농작물 재배시설

의 설치 또는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75/100

다.일자리창출사업
취약계층, 여성, 노인 또는 청년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75/100

라. 그 밖의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5/100


